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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제 목 [보도자료]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 ‘기지촌미군위안부’피해자와시민사회단체,유엔
특별보고관에게긴급진정서제출

날 짜 2024. 9. 8. (총 2매)

보도자료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
‘기지촌미군위안부’피해자와시민사회단체,
유엔특별보고관에게긴급진정서제출

- ‘기지촌미군위안부’피해자김00씨및시민사회단체
진실정의특보등총 4명의특별보고관에게진정서접수

- 기억과추모는피해자의권리,국가는피해자의관점에서
문화유산을보존해야

-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는피해자의서사를지우고
피해자중심적접근에반하는국제인권법위반행위,
철거계획즉각중단해야

1.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24. 9.

6.(금) ‘기지촌미군위안부’ 피해자김00씨(이하 “피해자등진정인”)와공동으로유엔

인권이사회특별보고관들에게긴급진정서(Urgent Appeal)를접수했습니다. 긴급진정서는유엔

진실, 정의, 배상및재발방지특별보고관, 여성에대한폭력및그원인과결과에관한

특별보고관, 문화적권리영역에관한특별보고관, 고문에관한특별보고관총 4명의

특별보고관에게각제출되었습니다.

2. 이번긴급진정은유엔인권이사회의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에따른진정입니다.

특별절차에따른진정은특별보고관등독립적인인권기구에게인권침해상황을진정하고개입을

요청하는제도입니다. 유엔특별보고관들은진정서의신뢰성을심사하고, 질의등을통해해당

사안을조사하며, 의견표명등개입여부를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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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등진정인들은이번긴급진정서에서 ‘기지촌미군위안부’ 여성들이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등국제인권법이금지하는고문, 강제성착취및성매매,

인신매매등기본적인권을유린당한 ‘중대한인권침해피해자’인점을강조했습니다.

국제인권법에따르면 ‘중대한인권침해피해자’에게는진실, 정의, 배상및재발방지의권리를

보장되고, 국가는피해자의권리를보장하기위한조치를의무로서이행해야합니다.

4. 국가가이행해야할대표적인조치중하나가인권침해에대한 ‘기억과추모’를보장하는

것입니다. 유엔특별보고관들은국가가기억과추모를보장함에있어인권침해의상징이되는

기념물을철거하거나개조하는것은특정한역사나피해자의서사를지우려는의도로해석될수

있기때문에신중해야하며, 결정에있어피해자의관점을반영하는것이필요하다는원칙을

세우고있습니다.

5. 피해자등진정인들은위와같은국제인권법의법리에비추어봤을때동두천시가

시민사회단체와피해자들의반대에도불구하고성병관리소철거를추진하는것은피해자의

서사를지우는행위이자피해자의참여를배제함으로써피해자의관점을반영하지않은

인권침해임을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등진정인들은유엔특별보고관들에게우려표명등즉각적

개입을요청함과동시에특별보관들에게 ‘기지촌미군위안부’ 피해자들의권리보장현황을

조사하고, 한국정부에게국가차원의공식적사과등피해자들의권리보장을위해필요한권고를

해줄것을요청했습니다.

🔳첨부자료: 긴급진정서(국문/ 영문)

2024년 9월 8일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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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rive.google.com/file/d/12gfd_UFhVE1m2w3dsjaXHQH0oOtYgzjR/view?usp=drive_link
https://drive.google.com/file/d/1o3UX4hMWK1LgK8fHmQJZbEcmz___gsNX/view?usp=drive_link

